
■ 신호∙지시 위반 사고

신호∙지시위반이란도로교통법제5조의내용중

신호기또는교통정리를하는경찰공무원등의신호

나통행의금지또는일시정지를내용으로하는안전

표지가표시하는지시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로황

색주의신호위반, 경찰관등의수신호위반, 교통안전

표지지시위반등이있다.

■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침범사고란자동차등이차선이설치된도

로에서차선에따른통행방법에위반하여도로의중

앙선을침범하거나부득이한사유없이자동차가고

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횡단∙U턴∙후진하여

발생한사고를말한다.

- 후진으로중앙선을넘었다가다시진행차로로들어

오는경우

- 빗길에서과속으로운행하다가미끄러지며중앙선

을침범한사고(단, 제한속도내운행중미끄러지며

발생한경우는예외)

■ 과속사고

도로교통법제15조에서는시∙도지사는도로에서

의교통안전과원활한소통을위해자동차와오토바

이의운전자에게도로를통행하는경우의속도를제

한할수있고, 운전자는최고속도를초과하거나최저

속도에미달하여운전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

다.

■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사고

앞지르기의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또는끼어

들기의금지를위반해운전하다가인사사고를일으

킨경우에해당된다.

- 지방경찰청이안전표지에의하여지정한곳에서발

생한사고

- 병진시, 앞차의앞지르기시, 법또는경찰관의앞지르

기금지지시때앞지르기중사고

- 앞지르기허용지점에서앞지르기중사고

- 2개차로사이로앞지르기중사고

- 주∙정차차량으로부득이하게앞지르기하던중사

고

■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제21조(철길건널목통과방법)에위반

하여인사사고를일으킨경우에해당된다.

- 철도건널목을통과할때일단정지한다음안전함을

확인하지않고통과하다가일어난사고

- 철도건널목진입시차단기가내려져있을때, 차단기

가내려지려고할때, 경보기가울리고있을때진입하

중 법규 위반 10개 항목 사고

도로교통법에서규정하고있는처벌조항은모두가단순히교통법규에위반한행위를처

벌하는것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교통사고에 한처벌의특별규정을다루고있다. 

이러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특례가적용되어형사처벌을면제받기위해서는, 우선피

해자가사망, 뺑소니사고등다음의10가지중 한과실에해당하지않는사고여야한다.

운전자를위한차량정보
운전자를 위한 차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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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법규위반10개항목사고

다가일어난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한횡단보도

에서의보행자보호의무를위반해인사사고를발생

시킨경우에해당된다.

- 신호등이있는횡단보도에서보행자횡단신호에따

라진행하던중점멸신호또는정지신호로변경되었

을때보행자가계속진행하거나되돌아가다사고를

당한경우에도운전자는보행자보호의무가있음.

- 손수레를끌고횡단보도를건너는사람은보행자에

해당

■ 무면허운전 중 사고

운전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소

지하지아니하고운전한경우, 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

중에있거나국제운전면허증을소지한자가운전이금

지된경우에운전하다가사고를냈다면무면허운전으

로형사처벌하고있다.

- 시험합격후면허증교부전에운전하는경우

■ 음주운전사고

주취운전을하거나약물복용으로정상적인운전

을하지못할염려가있는상태에서의운전중인사사

고를말한다.

- 차량전체가주차구획선을벗어난것은아니지만차

량의일부라도주차구획선을벗어나도로에진입하

다면도로에서의운전에해당

■ 보도 침범∙통행 방법 위반 사고

보도가설치된도로의보도를침범하거나보도통

행방법을위반하여운전하다가인사사고를일으킨

경우에해당된다.

여기서말하는보도침범이란보도에차가들어서거

나보도에차체가걸쳐진행위를말한다.

- 보도의차량출입승인(점용허가)을받은곳에출입

하다가발생한사고

- 보도가차도의높이와동일하게구조된곳에서인도

의보행자를충격한경우

■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

모든차의운전자는운전중타고있는사람또는내

리는사람이떨어지지아니하도록하기위하여문을

정확히여닫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운전자가출발하기전차의문을제 로닫지않고

출발함으로써탑승객이추락, 부상을당하 을때

는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로처리(단, 택시의

경우목적지에도착하면출입문개폐는승객자신

이하게되어있으므로, 이를승객추락방지의무위

반사고로처리하지는않음) 

< 출처: 이승일저, 자동차알고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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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합니다 -

지난10월호에게재된‘운전면허와벌점관리’중잘

못된내용이있어정정합니다.

2003년도도로교통법개정안별표16에따르면,

�규정속도위반

- 40km 초과: 벌점30점

- 20~40km 초과: 벌점15점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벌점30점(기존15점에서상향조정)

※보다발전되고앞서가는안전기술을만들기위해최선

을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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